
세녹스, 조정명령에 법적대응 불사!
용제 차단은 생산중지 … 유사석유류 조정명령 석유사업법 해당 안돼

<세녹스> 생산기업인 프리플라이트(대표 성정숙)와 판매법인 지오에너지는 산업자원부가 세녹스 생산을 원

천봉쇄하기 위해 조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조정명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 고

밝혔다.

프리플라이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사업법 상 조정명령은 석유 정제업자와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

매업자에게 발동할 수 있으나 프리플라이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서 부당한 조정명령을 시정하기 위해

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적 대응책을 검토중 이라고 전했다.

또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설사 산자부의 주장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유사석유류의 제

조·판매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정명령은 석유사업법 상의 조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대법원 판례를 들

며 이는 명백히 법적 하자가 있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.

지오에너지 관계자는 국가의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고 있는 산자부가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

은 특정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, 산자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을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짓고 3월19일부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기

업에 주원료인 용제(솔벤트)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개 용제 생산·유통기업에 조정명령을 내렸다. 또

국내 제조기업은 물론 외국으로부터 용제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녹스 공급을 봉쇄했다.

용제는 세녹스 제조원료의 60%를 차지하며, 세녹스는 이 외에 톨루엔과 메틸알코올을 각각 30%, 10% 정도

포함한다.

따라서 용제에 대한 봉쇄명령은 세녹스 제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. 다만, 판매 자체를 봉쇄한 것은 아

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미 제조된 물량에 대한 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산자부는 최근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휘발유 대체연료로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

유사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.

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자부가 사업정지를 명할 수도

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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